
 ② 감면진료 대상자 (본인부담 진료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 받는 환자)

구  분 적용대상자 관련법률
의료지원 범위

보훈병원 
(약제비 감면 O)

위탁병원
(약제비 지원3) 참조)

국가유공자법 
42조 1항 의료 지원 
대상이 아닌 국가 

유공자

6.25참전 
재일학도의용군

일본에 거주하던 자 중 6.25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

국가유공자법

면제 진료비 60%

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자 진료비 60% 진료비 60%
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자 진료비 60%

해당없음
4.19 혁명 공로자 4.19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자 진료비 60%

국가사회발전 
특별공로자

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진료비 60%

6.18 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6.18 자유상이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제매 진료비 60% 해당없음

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국가 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제매 진료비 60%
('12년 7월 이후 

등록자는 선순위유족 
1인)

(75세이상자) 60%
('12년 7월 이후 등록자는 선
순위유족 1인 또는 6․25 전몰
가족수당 수령자)

독립유공자의 유가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, 자녀, 손자녀
독립유공자예우에 
관한 법률

참전유공자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참전유공자법 진료비 90% 진료비 90%
5.18 민주화 운동사망자․ 행방불명자․ 

부상자의 유가족
5.18 민주 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제매

5.18 민주 유공자
예우에 관한 법률

진료비 60%

해당없음

('16.6.23 이후 신청한 5.18 민
주유공자와 특수 임무 유공자
의 유가족 범위는 가족 중 배
우자 또는 선 순위 유족 1명
으로 변경)

그 밖에 5.18 희생자 5.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받는 자 진료비 50%

그 밖에 5.18 유가족 5.18 민주유공자의 배우자,자녀,부모,조부모, 제매 진료비 30%

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 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특수입무유공자 예
우 및 단체설립에 
관한 법률

진료비 60%

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 특수 임무 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제매 진료비 60%

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자
제대군인 지원에 관
한 법률

진료비 50%
창군자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자 진료비 50%

군 복무 중 발병자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전역한 자 진료비 50%

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
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, 재해사망군경 배우자
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
보훈보상자법 진료비 60% (75세이상자) 60%

국가사회기여자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찰, 해양경찰, 소방, 교정공무원 MOU 진료비 30% -

1) 감면진료대상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감면비율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와 약제비를 감면(보훈유형별 위탁병원 이용 가능 여부 상이)

2) (위탁병원 진료) 건강보험 가입한 무공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에 한해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(75세 이상) 폐지(2023.10.1.), 비급여 항목 미지원
3) (위탁병원 약제비 지원)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1인당 연간 252,000원, 무공수훈자 160,000원 지원(위탁병원 원외 처방받아 구매한 약제비용을 지역 보훈지청 신청,
연간 지원금 내 환급)


